
Chapter 4 The Law of Jus Rerem of China

    제4장  중국 물권법의 체계   

1. 개요  

  

 2005년 7월에 물권법 초안이 중국 사회전체에 공포되자 이에 대한 여러 의견과 건의가 

1만건 이상 제출되었고, 100회 이상의 좌담회와 수차례의 논증회를 거쳤으며 각 지방별 

문제를 조사 연구하면서, 전국인대 대표, 일반 국민, 전문학자, 중앙유관부처 등 각 방

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는 이러한 각 부문의 의견을 매우 중요

시하여 초안에 대해서 여섯 차례의 심의를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심의는 중국의 입법역사

상 한차례도 없었다.1) 물권법은 선진생산력, 선진문화 발전, 광대한 인민(노동자와 농

민)의 근본이익 등 등소평의 "3개 대표"의 중요사상을 모범으로 삼아 실제적인 과학발전

의 관점에서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자 하고 있다. 즉 정치개혁과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와 집단과 개인의 물

권에 대해 평등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아울러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면서, 농촌정

책을 마련하여 광대한 농민군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등 민사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체

계적인 물권법의 적용을 통하여 조화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2)이에 따라 2007년 1월 

12일 물권법 초안을 전국인대 대표에 발송했고 토론 중 제출된 의견에 따라 약간 수정된 

후 물권법 초안이 전국인대에 제청되었다.3) 물권법은4) 총칙과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

물권, 점유 등 모두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의 민법 편제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중국 물권법의 체계 

제1편 총칙 

  제1장 기본원칙(제1조-제8조)

  제2장 물권의 성립, 변경, 양도와 소멸 

     제1절 부동산 등기(제9조 - 제22조) 

     제2절 동산 인도(交付)(제23조  제27조) 

     제3절 기타 규정(제28조 - 제31조) 

  제3장 물권의 보호(제32조  제38조) 

제2편 所有權 

  제4장 일반규정(제39조 - 제44조) 

1) 中 人民共和 物 法(中 法制出版社, 2007), 40면.

2) 王胜明

3) 黃松有, 

4) 중국은 시장경제체제 및 비공유제경제의 지위문제에 관하여 물권법이 위헌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전사회적으로 논란을 벌였

는데 물권법은 이러한 문제 역시 교묘히 처리하였다. 즉 물권법에서는 적용할 가치가 거의 없는 조문을 이 법에 규정함으

로써 사회주의 원칙이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제5장 국가, 집단(集體) 및 개인소유권(私人所有權)(제45조  제69조) 

  제6장 건물주의 건축물구분소유권(業主的建築物區分所有權)(제70조 - 제83조) 

  제7장 상린관계(제84조 - 제92조) 

  제8장 공유(제93조 - 제105조) 

  제9장 소유권취득의 특별규정(제106조 - 제116조) 

제3편 용익물권 

  제10장 일반규정(제117조 - 제123조) 

  제11장 토지도급경영권(土地承包經營權)(제124조 - 제134조) 

  제12장 건설용지사용권(제135조 - 제151조) 

  제13장 택지사용권(宅基地使用權)(제152조 - 제155조) 

  제14장 지역권(제156조 - 제169조) 

제4편 담보물권 

  제15장 일반규정(제170조  제178조) 

  제16장 저당권(抵押權) 

     제1절 일반저당권(제179조 - 제202조) 

     제2절 최고액저당권(제203조 - 제207조) 

  제17장 質權 

     제1절 동산질권(제208조 - 제222조) 

     제2절 권리질권(제223조 - 제229조) 

  제18장 留置權(제230조 - 제240조) 

제5편 점유 

  제19장 점유(제241조 - 제245조) 

부칙(제246조- 제247조) 

3. 중국 물권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1) 기본원칙  

 총칙은 물권법의5) 일반론으로서 물건, 물권의 정의, 내용 및 물권법의 원칙 등을 정하

고 있다.6) 물권법7)제1조는 물권법의 입법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국가의 기본 

경제제도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 보호하고 물건의 귀속을 명확하게 하며, 물

5) 물권법이 제정되기 전에 중국에는 물권관련 법규가 있었다. 물권법은 이러한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하였으며 물권법이 제정

된 이후에도 이들을 폐지하지 않았다. 물권법은 관련법규의 미비점이나 흠결을 보완하여 분산된 물권규정을 모으는 동시에 

‘물권’의 개념 및 일부 공통규정을 새로 넣음으로써 비교적 완비(完整)된 체계를 갖추었다. 

议 议



건의 효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권리자의 물권을 보호하도록」하고 있다. 물권법의 기능

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는 물건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민사관계는 물권법을 적용하고, 

부동산 및 동산이나 기타 법률에 정한 권리도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물권의 본질은 자연인 및 법인이 부동산 또는 동산 등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더

불어 이익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8)물권법상 물권의 종류는 소유권과 점

유가 있고, 용익물권으로서는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 지역권 등

이 있으며, 담보물권으로서는 저당권과 질권, 유치권 등이 있다.  

 2) 물권법정주의

 물권법 제5조는 “물권의 종류 및 내용은 법률이 정한다”고9) 함으로써 物權法定原則

을10) 채용하였다. 다만 제8조는 기타 법률에 물권에 대한 별도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고 하여 물권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물권은 제3자에게 대항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물권법정

원칙을 취하여야만 물건상에 존재하는 권리가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거래비용을 감

소하는 한편, 거래안전을 보호할 수가 있다.11) 국가, 집단 및 개인의 물권과 기타 권리

자의 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떠한 단위(單位)나 개인도 이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물권의 취득과 행사시에는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을 존중하여야 하

며 공공이익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물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3)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물권변동의 형식에는 일반적으로 3가지가 있다. 첫째 의사주의인데 프랑스, 일본 등이 

취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물권변동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다만, 

부동산은 공시방법인 등기를, 동산은 인도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둘째

는 형식주의인데 독일, 스위스, 한국, 대만 및 기타 Torrens 등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

에서 취하고 있는 입법주의이다. 물권의 변동은 당사자가 물권변동의 의사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인도를 하여야 물권의 변동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절충주의는 물권의 변동은 원칙적으로 물권변동의 원인인 채권행위의 효력 

발생 및 물권공시의 완성을 요건으로 하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도 이에 대한 논쟁을 많이 거쳤지만 여전히 대립중이다.12) 물권법 제9조는“부동산물권

의 성립, 변경, 양도와 소멸은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11) 일부 학자들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제23조는 “동산물권의 성립, 양도는 동산을 인도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의사주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13)이 밖에도 이

러한 일반규정과는 예외적으로 의사주의 형식을 취한 규정도 있다.14)  

 4) 공시제도 

 公示原則은 물권변동에 외부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상징적인 형식 즉 공시가 수

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公示原則은 각종 물권변동을 외부에

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야 한다.15) 물권은 절대성과 배타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된 이후에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면, 제3자는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된다면 제3자는 

외부에서 물권의 상황을 파악하여 거래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를 보

호하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실제로 이러한 기능은 시장경제의 거래질서를 보호하여 권

리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16) 물권법 제6조는 부동산 물권의 성립, 변경, 이전 및 

소멸은 법률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고, 동산물권은 인도하여야 한다17)고 규정함으로써 공

시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때부터 효력이 발

생하며(제14조), 부동산등기부는 등기소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18)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물권공시의 신뢰를 높이고, 제3자의 이익 보호 내지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등기의 효력발생요건의 기초는 등기의 공신력이며19) 등기제도가 공신력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상누각이 되게 된다.20)  

5) 부동산등기제도  

  중국은 주나라 왕조부터 토지의 소유권변동 등 토지관리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21) 1950년대 초기에는 주로 토지와 도시건물에 등기를 하

였으나 10년간의 문화혁명기 이후에는 등기소가 사라지고 등기제도도 훼손되어, 권리는 

불명확해지고 재산장부가 정확하지 않은 현상이 보편화되어 권리분쟁이 점증하였다.22) 

개혁․개방 이후에 등기제도가 회복되어 재산장부관리기구가 만들어지고, 등기관련 법규 

또한 조금씩 완성되었다. 중국은 각종 등기소와 등기방법 등 부동산등기를 관리하기 위

14) 물권법 제158조의 지역권 설정, 제127조의 토지도급경영권의 설정, 제129조의 토지도급경영권의 양도, 제188조의 일부 

저당권의 설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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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를 통일하지23) 못하였는데24) 이번에 제정된 물권법에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원칙

을 정하고, 구체적인 부동산등기의 절차는 향후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될 것이다.25) 부동

산등기란 권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전문기관이 신청인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부동산등기는 크게 두 가지 공법 및 사

법적 측면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공법상 부동산등기는 세법의 시행을 위한 것이고, 

사법상의 의미는 주로 공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26) 물권법 제9조는“부동산 물권의 성

립과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소재지의 등기소에서 관할하고, 국가는 부동산에 대

하여 통일등기제도를 행하여야 하며, 통일등기의 범위, 등기소 및 등기방법은 법률에 따

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중국 정부는 현재 난립하고 있는 등기소를27) 통일하

고28) 이를 통해서 부동산시장을 관리 감독하려고 하고 있다.

(2) 소유권  

 1) 의의 

 물권법 제2편 소유권은 일반규정을 시작으로 국가, 집단 및 개인소유권과 건물구분소유

권, 상린관계, 공유, 소유권취득의 특별규정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재산보호제도

를 개선하기 위하여 물권법은 개인소유권에 대해 규정하고 건물구분소유권 개념을 도입

하였다. 개혁․개방전에 사유재산권은 국가소유권에 비하여 차별적인 법의 보호를 받았으

나29)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사유재산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소유권에 관한 기본 체제는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의 소유권제도를 그대로 답습

한 듯하지만, 헌법을 수정하고 물권법 제정을 통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인 국가 및 

집단재산의 신성한 지위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소유권도 공공재산과 동일한 평등보호원칙

을 확립하고 있다. 소유권자는 자기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점유, 사

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여30) 법률의 범위내에서 소유물에 대한 전면적이

고 지배적인 물권을 인정하고 있다.31) 아울러 소유권자는 자기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用

益物權이나 擔保物權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제40조) 하여 제한물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는 경작지에 대한 특수 보호정책을 실시하며 농업용토지의 건설용지로 전환을 엄격

하게 제한하며 건설용지의 총량을 통제하고 있다.  

 2) 국가, 집단 및 개인소유권 

 중국에서 토지소유권을 향유하는 주체는 국가와 농민집단 2개뿐이다. 국가소유권은 국

가가 전인민을 대표하여 전인민소유재산인 국가소유재산을 점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통칙 제73조). 물권법은 국유재산의 범위, 국가소유권의 행사와 국유

재산의 보호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소유권의32)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최고국가권력기관이고 국무원은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

이 된다. 물권법은 평등보호원칙에 따라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의 관리감

독기관과 그 담당자는 직권남용, 직무경시, 국유재산손실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진

다. 이는 사회주의 공공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진다.33)

 집단(集體)소유권은 근로대중의 집단경제조직이 자기의 재산을 점유, 사용, 수익, 처분

하는 권리(민법통칙 제74조)를 말한다. 도시와 읍의 집단기업은 지난 1950년대 이래로 

계속 형성되어 왔는데34) 집단소유는 공유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집단소유의 물건은 

법률상 집단소유에 속하도록 한 토지와 삼림, 산령, 초원, 황무지, 간석지 그리고 집단

소유의 건축물, 생산시설, 농지수리시설 및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 등 시설과 집단소

유의 동산과 부동산이다. 농민집단이 소유하는 동산과 부동산은 해당 구성원의 집단소유

에 속한다. 다만, 토지 도급 방안과 토지를 당해집단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도급을 

주거나, 도급토지 조정사항, 토지보상비등 비용의 사용, 분배방법, 집단출자기업의 소유

권변동 사항 등은 법정절차에 따라 집단구성원이 정하도록 하였다. 

 個人所有權은 공민 개인이 자기의 재산을 법률에 따라 점유,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

리(민법통칙 제75조)를 말한다. 중국 헌법 제13조의 원칙에 따라35) 물권법은 제64조 내

지 제67조에 개인소유권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개인은 자기의 합법적인 수입, 주택, 생

활용품, 생산도구, 원자재 등 부동산과 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향유한다. 개인의 합법

적인 예금, 투자 및 그 수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개인의 상속권 및 기타 합

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 집단 및 개인은 합법적으로 출자하여 유한책임회

사, 주식유한회사 또는 기타 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기업의 법인은 그의 부동산과 동

산을 법률 및 정관에 따라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3) 건축물구분소유권 

  중국 역시 부동산개발 등으로 아파트와 같은 고층건물의 대량 출현으로 인하여 생기는 

특수한 소유권의 형태로써 建築物區分所有權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36) 구분

소유권은 전유부분소유권, 공유권 및 공동관리권이 결합된 복합물권이다.37) 전유부분으

로는 구조상 및 사용상 독립성이 있는 동시에 소유권의 객체로 되는 부분을 말하며, 공

유권은 구분소유권자가 법률 또는 계약 및 전체 소유자간의 규약을 기초로 건물의 공용

부분, 토지사용권 및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 등의 공동으로 가진 재산권을 말한다.38) 건

축물내의 주택이나 상업용 가옥 등의 건물주(業主)는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가지며, 그 

외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공용하거나 공동으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 건물주는 전유부분에 

대하여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타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제71조)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물주

는 임의로 주택을 상가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자금은 

건물주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비용분담, 수익분배 등은 약정이 

없는 경우 건물주 전유부분이 건물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확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4)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부동산의 상린관계를 말하며 로마법 이래 민법상 중요한 제도로서 학설상

으로는 相隣權이라고도 한다.39) 부동산 상린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생활상의 편리, 단결

과 상호협조, 공정합리의 원칙에 따라 상린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법령에 규정

이 없는 경우에는 현지 관습을 따를 수 있다. 부동산권리자는 상린권자의 用水, 排水에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자연유수의 이용에 있어서 권리자들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부동산권리자는 상린권자가 통행 등을 위해 당해 토지를 이용해야 할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건물을 축조할 때에는 국가건설공사의 표준을 위반하거나 

상린건물의 통풍과 채광, 일조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제89조). 부동산권리자는 고체

폐기물질을 방치하거나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이나 유해물질을 배출해서는 안되

며, 부동산권리자가 건물 축조, 설비 설치시 상린부동산의 안전에 위험이 미치게 해서는 

아니된다.  

 5) 공유 

 공유는 현대 물권법상 일종의 소유권 형식이다. 부동산 또는 동산은 둘이상의 단위 또

는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데 공유는 비례적공유(按分共有)와 공동소유(共同共

36) 고층아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구분소유권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부

동산개발업체와 주택구매자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불평등과 무지에서 기인한다. 즉 계약상

에는 통상 주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기타 공유 또는 공동부분의 이용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주택에 관한 주차장, 이면도로, 녹지, 난방시설 및 전기시설 등에 대한 권리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이로 인한 분쟁

이 끊이질 않고 있다.   



有)로 구분된다.40) 비례적공유자는 공유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그의 지분에 따라 소

유권을 향유하고, 공동소유자는 공동으로 소유권을 향유한다. 공유자는 약정에 따라 공

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관리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 각자에게 모두 관리의 권

리와 의무가 있다.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처분하거나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해 대수선을 할 경우 지분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비례적공유자 또는 전공동소유자

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공유물에 대한 관리비용은 약정이 없는 경우 비례적공유자는 각

자의 지분에 따라 부담하고 공동소유자는 공동으로 부담한다. 공유자가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분할하지 않고 공유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제99

조), 공유자는 분할방식을 협상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분할

이 가능하고 또 분할로 인한 가치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물을 분할해야 한다. 

비례적공유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

며 다른 공유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리를 가진다. 

(3) 용익물권 

  1) 의의 

 용익물권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동산이 갖는 가치 중 사용가치만을 독점

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제한적인 물권이다. 우리 민법은 타인의 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

은 채권에 의한 방법으로 모두 채권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산업발달에 따라 소유자가 타

인에게 부동산 및 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

국도 용익물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41) 중국은 개인 또는 경영조직이 국유 또는 집단소

유의 토지 및 자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권법에 토지도급경영권, 건설

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 지역권을 규정하였다.42) 물권법은 경제발전에 따라 노동으로 

힘들게 축적한 재산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인민군중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인민의 재

산을 활성화하여 조화사회를 촉진하고자 하였다.43) 물권법은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을 가

족단위 도급경영제를 기초로 통일과 분산이 결합된 이중 경제체제를 실행하면서 토지도

급경영권과 택지사용권을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데 농민에게 장기적으로 토지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耕地, 草地, 林地의 도급기간 만료시 관련규정에 따라 계속 도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44) 토지도급경영권과 택지사용권의 양도와 저당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근

심없이 생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 또는 조정하도록 물권법에 관련규정을 

삽입하였다.45)  

中 人民共和 物 法(中 法制出版社, 2007)



 용익물권자(用益物權人)는 자연자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사용하도

록 하고 있으며, 용익물권자는 권리행사시에 자원을 보호하여야 하고, 자원을 개발 및 

이용시에는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 소유권자는 용익물권자의 권

리행사를 간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이 징수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용익

물권이 소멸되거나 용익물권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물권법 제42조 및 제44

조에 의거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2) 토지도급경영권(土地承包經營權)46)  

 토지도급은 농촌의 가장 중요한 경제제도이다. 토지도급경영권은47) 성질상 용익물권에 

속하며 이에 따라 권리자는 도급지(承包地)를 점유할 권리가 있어 도급지를 농업생산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상의 산출물 등 천연과실(天然孶息)을 획득할 수 있다. 

생산활동에 대하여 도급인은 經營自主權을 갖는다.48) 농민이 집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민집단소유와 국가소유의 농경지, 임지, 초지 및 기타 농업용 토지는 토지도급경영제

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토지도급경영권자는 도급 경영하는 농경지, 임야, 초지 등을 점

유, 사용 및 수익할 권리를 가지고, 재배업, 임산업, 목축업 등 해당 농업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49) 토지도급경영권은 기한이 있는 물권으로 기한이 만기시에 소멸하며, 그 기한

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농경지의 경우 30년, 초지는 30년 내지 50년, 임지는 30

년 내지 70년인데 도급기간이 만료되면 국가규정에 따라 계속 도급할 수 있으나50) 현재 

중국은 토지도급경영권의 사용기간 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늘어나고 있다.51) 농촌

토지도급법에 따라 토지도급경영권자는 하도급(轉包), 교환, 양도 등의 방식으로 유통시

킬 권리가 있는데, 그 유통기간은 도급의 잔여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허가없이 도급토

지를 비농업건설에 사용하지 못한다. 권리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도급경영권의 등기할 수 

있으며, 미등기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고, 도급인은 계약기간내에 도급토지를 

조정하거나 회수하지 못하며(제131조), 도급토지가 징수된 때에는 토지도급경영권자는 

물권법 제42조 제2관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토지도급경영권은 도급기간

의 만료, 도급지의 반환, 도급지의 회수, 공공이익이나 공익사업상의 토지의 징수 및 점

유, 토지의 멸실 등의 사유로 소멸한다.52)

 3) 건설용지사용권  

  건설용지사용권은 로마법이래 전통 민법의 지상권에 상당하는 개념이다.53) 협의의 건

46) 토지도급경영권은 2002년에 제정한 ‘농촌토지도급법’의 중복에 불과하며 새로운 내용이 없다. 주의할 것은 이는 일종의 물

권으로 명확히 되었지만 토지도급경영권의 설정 및 이전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对
编



설용지사용권은 국가토지상에 존재하나 광의의 건설용지사용권은 국가 및 집단소유의 토

지상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54) 중국은 토지가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

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토지의 이용에 대한 사용기간이나 임료 등에 대하여 명확하

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55) 건설용지사용자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소유의 토지를 

점유,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그 토지상에 건물, 구축물 및 기타 부속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제135조), 권리행사의 범위는 토지의 지표, 지상 및 지하까지 가능

하다. 건설용지사용권은 사용권 매각 또는 무상제공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제137조). 

입찰, 경매, 협상 등 사용권 매각의 방식으로 건설용지 사용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서면

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런 경우 등기소에 사용권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면 등기와 

동시에 설정된다. 건설용지사용권자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토지용도를 변

경해서는 아니되며, 축조한 건물, 구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소유권은 건설용지사용권자

에게 속한다.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은 기간만료시 자동 연기되며, 비주택건설용지사용권은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56) 건설용지사용기간의 만료전에 공공수요에 의해 당해 토지를 조

기 회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상의 가옥과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

권 매각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148조)고 규정하고 있다.  

 4) 택지사용권 

 택지사용권(宅基地使用權)은57) 농촌택지사용권과 성진택지사용권의 2종류가 있는데 농

촌택지사용권은 사회보장과 사회복리적인 성질을 가진 권리이다.58) 물권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택지사용권은 1가구 1주택원칙을 적용한다.59) 택지면적의 상한은 각지역

별로 실제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며 각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60) 택지

사용권자는 법에 의하여 집단소유의 토지를 점유, 사용 및 수익할 권리가 있으며, 당해 

토지상에 주택이나 기타 부속시설을 건축할 권리가 있다.61) 택지사용권62)의 취득, 행사 

및 양도는 토지관리법 등 법률과 관련규정을 적용하며(153조), 택지가 자연재해 등의 원

인으로 멸실되는 경우 택지사용권은 소멸되며, 택지를 상실한 촌민에게는 새로운 택지를 

다시 분여하여야 한다.이미 등기한 택지사용권이 양도되었거나 소멸된 경우 적시에 등기

55) 중국은 1980년대 말부터 국유토지 사용권제도를 실시하였고 공업, 상업, 주택개발 등 영리목적으로 토지사용이 필요한 경

우 국가로부터 일정기간내에 특정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할 수 있었다. 1990년 “城鎭國有土地使用權出讓和轉讓暫行條

例”를 제정한 이후 1994년 도시부동산관리법이 제정되었고, 토지관리법도 여러번 개정되었다. 유상양도방식의 건설용지사

용권은 부동산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기초이다.  

57) 중국의 농촌거주민은 사회보장을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곳의 주택이라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생활보

장을 위해서 이다. 따라서 택지사용권을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한다면 농민들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자유거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농촌거주민은 가옥 및 토지를 도시거주민에게 팔

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한 시도는 불법적인 것으로 등기를 할 수는 없지만 쌍방간에 거래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분쟁도 많이 발생한다.   



변경 또는 등기말소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지역권

 지역권은 물권법이 이번에 새로 확립한 제도로서 배수, 통행, 도관부설, 조망 등이다.

중국의 토지소유권제도가 매우 특이하기 때문에 지역권은 주로 건설용지사용권자, 토지

도급경영권자, 택지사용권자 사이에서 발생할 것이다. 지역권자는 계약에 따라 자기 부

동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타인에게 이용할 권리를 준 토지를 供役地(승역지)라고 하고 자기의 부동산을 需役地(요

역지)라 한다.63)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계약이 발효하는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당사자는 등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등기소

에 지역권 등기의 신청이 가능하고, 미등기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158조). 

공역지 권리자는 계약에 따라 지역권자에게 해당토지의 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지역권

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제159조) 아울러 지역권자는 계약에 약정한 이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공역지를 이용해야 하며, 지역권의 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하는데 용

익물권의 잔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토지소유권자가 지역권을 향유 또는 부담하

고 있는 토지에 토지도급경영권 또는 택지사용권을 설정하였을때 권리자는 토지에 설정

된 지역권을 계속 향유한다. 

(4) 담보물권제도 

 1) 의의 

 담보물권이란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债务人) 또는 제3자가 제공한 특

정한 물건 또는 권리에 설정한 제한물권이다.64) 중국은 이미 1995년에 제정된 담보법에 

저당권, 질권, 유치권을 규정하였으며 특별법상으로는 선박우선권 및 항공기우선권이 있

다. 물권법은 담보법을 토대로 재판실무에 의한 내용을 많이 보충하여 담보제도를 완비

함으로써 융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하였다.65) 즉 담보법은 시행된지 이미 

10년이 지나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물권법은 중국의 담보물권

제도를 진일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66) 물권법은 담보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므

로 두 개의 법률이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물권법 제178조는“담보법과 본법의 규정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물권법의 시행 이후에도 

담보법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법률적용에 있어서 담보물권에 관한 부분에서는 물권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담보권자 또는 채권자는 대차,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담보물권을 설정(設立)할 수 있는데,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할 경우 채무자



에게 반대담보(反擔保)를67) 요구할 수 있다. 담보물권 설정시에는 담보계약(擔保合同)을 

체결하여야 한다. 담보물권의 담보범위는 주채권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

물 보관과 담보물권 실행비용 등 법정담보채권을 포함하며, 당사자간 별도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담보기간 내 담보물이 훼손, 멸실 또는 징수(征收)되는 등 경우 담보물권

자는 보험금, 배상금 및 보상금 등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피담보채권의 이

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68)등을 공탁(提存)

할 수도 있다. 

  2) 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재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저당권설정자(抵押人)이고 채권자는 저당권자(抵押權人)이며 

담보물은 저당목적물(抵押物)이다. 담보법 제53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채권자는 법에 의하여 저당권 또는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

무적으로는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로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기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69) 물권법은 당사자가 저당권실행의 약정을 인정함으로써 담보법의 규

정을 진일보하여 완비하였는데 이는 채권자의 이익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일정한 재산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권과 경작

지, 주택용지 등 집체소유의 토지사용권 및 기타 사회공익시설 등은 물권법상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제184조). 중국 물권법 규정 중 가장 특이할 만 것이 浮動擔保制度이다. 

물권법 제181조는 “기업, 개인공상업자(个体工商户), 농업생산경영자는 현존 및 장래에 

가지게 될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제품을 저당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불

이행하거나 또는 당사자간 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이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

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동담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70) 浮動抵當이란 권리자가 

현존 및 장래에 가지게 될 전부 또는 일부 재산으로 그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

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주로 중소기업과 농민들의 대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

으로,71) 기업융자에 있어서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72) 국제상업융자에 있어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73) 물권법이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저당권을 규정하였지만 이에 대

http://www.civillaw.com.cn/article/default.asp?id=31922



한 문제점도 많다고 할 수 있다.74) 

  한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일정기간내에 연속 발생하

는 채권에 대하여 담보재산을 제공하고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간 

약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최고채권액 한도내에서 당해 담보재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최고액저당권은 채권자에 대해서 일정범위내에 있는 불특정의 

채권에 대해서 최고한도액을 예정하는 것이다.75) 최고액저당 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는 협의를 통하여 채권확정의 기간, 채권범위 및 최고채권액을 

변경할 수 있으나 그 변경내용은 기타 저당권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질권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자기동산을 채권자에게 질물로 제공

하여 점유하게 하고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간 약정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채권자는 당해동산에 관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질권설정자(出质人)이고 채권자는 질권자(质权人)이며, 인도한 동산은 질물(质
押财产)이다(제208조).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질권은 질권설정자가 목적물을 인도한 때부터 성립한다(제212조). 질권자는 

질물을 적절하게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며, 보관상 질물의 훼손, 멸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질권자는 질권을 포기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기재산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질권자가 이 질권을 포기하면 기타 담보권설정자는 질권자가 우선 

변제권익을 상실한 한도 내에서 담보책임을 면제받는다. 다만 기타 담보설정자가 여전히 

담보제공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외된다(제218조).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된 후 질권설정자

는 질권자에게 질권을 즉시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질권자가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질권설정자는 인민법원에 질물을 경매, 매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어음, 

수표, 약속어음, 채권, 예금증서, 창고증권, 선하증권, 양도 가능한 기금지분과 증권, 

양도 가능한 등록상표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중의 재산권, 미수금과 법

률이 정한 기타 재산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223조). 그 중 양도 가능한 

기금지분(基金份額)76)과 미수금(应收账款)은77) 물권법에 의하여 최초로 권리질권의 목적

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질권을 설정한 경우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권리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한 때로부터 설정되고, 권리증서가 없는 경우 질권은 질권등기를 

한 때부터 성립한다(제224조). 등록상표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중의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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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미수금도 권리질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커다란 변화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30일에 중국 인

민은행은 ‘应收账款 押 法’을 공표하였다. 



산권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질권은 관련주관부

문에서 질권등기를 한 때부터 설정된다. 

 4) 유치권 

 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재산을 유치하여 이를 환가하거나 또는 경매, 매각한 대금으

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78) 이 경우 채권자가 유치권자(留置权人)이

고 점유한 동산이 유치물(留置财产)이다(제230조 제2관). 채권자가 유치한 동산은 채권

과 동일한 법률관계에 속하여야 한다.79) 물권법은 유치권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계약의 

유형을 열거하지 아니하고 유치하는 동산이 채권과 동일한 법률관계에 속하여야 한다는 

요건만을 규정함으로써 담보법상 적용요건을 완화하였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를 가지며, 이 과실은 먼저 그를 수취하는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제235

조). 유치권자는 유치재산을 적절하게 보관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보관상의 문제로 유치

물의 훼손·멸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234조). 채무이행기간이 만료

된 후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이행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80) 동일한 동산에 있어서 유치권의 발생이 저당권과 질권설

정 이전인가 아니면 이후인가를 불문하고 유치권의 효력은 저당권 또는 질권에 우선한

다.81)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하여 점유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유치권자가 채무자가 별도

로 제공한 담보를 접수한 때, 유치권을 소멸된다. 

  (5) 점유제도 

 점유제도는 조문이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법상 최초로 법률상 점유제도를 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점유제도에 대한 규정이 다소 미약하지만 이것은 처음으로 임차인

(承租人), 차용인 및 보관인에 등 실무적으로 채권적 점유자에게 직접적인 보호를 제공

하는 것이다. 과거 물권법 초안에서 물건에 대한 점유는 유권점유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불법재산에 대하여 법이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유로 삭제되

었다. 물권법은 점유의 보호와 무권점유자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질서와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82) 점유란 점유자가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실제의 

지배를 말하는데 유권점유와 무권점유를 포함한다.83) 점유는 계약관계 등으로 발생하며, 

부동산 또는 동산의 사용, 수익, 위약책임 등 관련사항은 계약에 따르며, 기타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동산 또는 동산이 손실된 경우 

악의점유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며(제242조), 부동산 또는 동산이 점유자에게 점유된 경



우 권리자는 原物과 그 과실(孶息)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선의점유자가 유지보수

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43조). 점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이 훼

손, 멸실된 경우 점유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권리자

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손실이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경우 악의점유자는 손실도 배상하

여야 한다(제244조). 점유부동산 또는 동산이 侵占된 경우 점유자는 원물의 반환청구 및 

방해의 배제 또는 위험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

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원물반환청구권은 침점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에 행사하여야 한다(제245조).84)


